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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(☎ 044-201-3361)

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

도입하여 시행합니다.

∙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,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

보증금 ․ 임대료 산정 및 임대의무기간동안에는 5%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라는 

의무가 부여되는, 일반 전월세 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이며,

∙ 그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․ 재산세 ․ 양도소득세 ․
종합부동산세․소득세 감면 혜택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매입․개량자금 저리 

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

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, 

∙ 동 제도가 활성화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확충으로 

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준공공임대주택 도입

<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>

‣ 추진배경 : 민간임대 활성화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제고 

‣ 주요내용

  ①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

대주택으로 운영 가능

  ②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, 임대료 증액률 제한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주택이며, 

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

‣ 시행일 : 2013년 12월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


